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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 1

제 절 연  경  적 1

◦ 문 술산업   한 가 원  적 근거  청 년 문 술   보

 한 규정  하고 공, 정한 업   한 규정   해 문 

술산업   시스  정착과 적   하  하여 문 술산업 전 

원 안  제안 었  

동◦ 안에 는  문 술사업  동  원하  한 노 무  원  

식 문 술  사 공헌 동 원   단체 원 등  사업  추  , , 

등 언적 규정에 그 고 

라  문 술산업 전 원 안  실 적 고 체적  동  수  동 ◦ 

안에  한 내  담  수 는 하 안  함( )

문 술 업계  특  한 문 술 종사  보 에 여할 수 는 ◦ 

문 술산업 전 원 안  실 적 고 체적  동  수  하  

제정안  제시함

  - 문 술제 물   적  차원에 정 하고 문 술제 물  체적, 

 규정하  하는 안  

문 술 업에 하여 객 적 고 정 한 가  평가가 가능한  여 에 한   - 

술적 에  검   안 

문 술   - 원    식  하게 규정 어 는 원  , 

안정적  조  한 체적  사항들  

  - 문 술산업 야  체   역량  어 문 술 업에 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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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필 한 경 에 하는  한계가  수 , . 

문 술산업  한 제   검 하여 시사점  출할 것 다 특 , . , ◦ 

문 술 야 종사 들  보   사  안전망 축  한  필 한 사항 등  

출함

제 절 연   과  2

공정한 업  조   청 년연  보  에 문 술 과 사 간  , ◦ 

공정한 계약  근  적   하는 미 년 연  근 시간 과다  학

습  해  문제 등  검 하고 문 술 과 사 또는 사 주제 사, ( ) 

간  공정한 계약  공정한 업  등  검 하여 그 실행  하여 체적  내

 담  하 안  ( )

문 술 업계  특  한 문 술  안정적 근 경 조   사 ◦ 

조 등  원할 수 는 제 적   하여 행 상  미 한 에 한 

개 향  제시  적  제 절차  그 에 하여는 행정청  량  주에  

다     참조하여 적정한 에  량   정할 수 다고 

보  하  에  그 초안  제시하고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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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문 술산업 전 원 수정안 하  2 ( ) 

 

제 절 총1

 

문 술산업 정  규정 안 제 조. ( 2 )Ⅰ

안  조문1. ( )

조문 1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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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  취   경 2) 

본 규정  문 술산업 문 술 문 술제 업 문 술 업 , , , ◦ 

등 제정안에  주  사 는 어에 한 개념  정 하고 

또한 본 규정  , ◦ 문 술산업  문 술제 물  “ ” “ 제  등과 에 · ·

 스  하는 산업  적  차원에  규정” 하고 

시행 안 에  규정할 사항2. ( )

동 안 에 는 문 술제 물   적  차원에  규정하고 문( ) , ◦ 

술제 물  체적   에  규정하  하고 

시행 안  해3. ( ) 

시행 안 1)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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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항  격 2) 

동 시행 안  안 제 조 에   사항  문 술제 물   ( ) ( ) 2 1◦ 

체  시키는 조항  격  갖고 

  3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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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4) 

본 규정◦ 에 는 문 술제 물   상물 물 공연물 고 · · · ·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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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 포 적  규정하고 어 사 념상 문 술제 물에 해당  않는 ,  

문 술제 물에 포함  수 

라 동 시행 안 에 는 , ( )◦ 문 술제 물  개념  사 념상 정 는 내  

한정하여 체적  규정함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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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절 문 술산업  업2

문 술 역  계약 안 제 조. ( 6 )Ⅰ

안  조문1. ( )

조문 1) 

조문  취   경 2) 

본 규정  문 술  체결한 문 술 역  계약  해당 술 에게 ◦ 

하게 체결 는 것  하고  계약 당사  간  실 적 평등  보 하는 것  적  

하고 

사적  원 에 라 계약 당사 는 계약  내 나 식 등에 어  게 정할 ◦ 

수 

문 술 역과 하여 계약  체결함에 어 당사 에게 한 사항에 해당하는 ◦ 

계약 간  보수 등에 해 는 계약 에 시하  규정하고 어 문 술산업  

건전한 업   하여 그 타당  정 는 규정

제정안에  계약  시   무  한 행 에 해 는 제 조 제39 2◦ 

항 제 에  만 원 하  과태료  과하는 제 규정  하고 본 규1 500 , 

정  실  보하고  

시행 안 에  규정할 사항2. ( )

➀

➁

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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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 내   한 사안에 해 계약 에 시하  규정하고 는 계약 간  , ◦ 

보수 에 한 사안에 해 는 에  체적  규정하  하고 

시행 안  해3. ( ) 

시행 안 1) ( )

조항  격 2) 

동 시행 안  안 제 조에   사항  계약 내  체  시키는 조항( ) ( ) 6◦ 

계약 당사  사  계약 내   하는 근거 조항  격  갖고 , 

  3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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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4) 

문 술 역  계약  체결하는 당사 는 등한 에  공정하게 계약  체결◦ 

하고  실  행하  규정하고 

본 안 조항  하는 경 에는  제 규정 안 제 조 제 항 제  ( 39 2 1 )◦ 

하고  계약  공정  하는  본 조항  취 가 

계약   사항에 해 는 계약 에 시하  하고 계약   하  하여 ◦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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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  무   함과 동시에 차  계약   생 시  해결  한 

근거  제시하고  함

계약  사 하는 경 에는 안  규정에  계약체결  보고 만  ( ) , ◦ 

강제할 경 에는 사적 에 할 가 는 만큼 에 맡겨야 할 것

하 만 계약  사  적극 함  계약 내 에 한 당사  간  합 에 ◦ 

어 충돌  함과 동시에 합 한 계약 행  개 할 수   하는 것  람 함

원 안 제 조II. ( 17 )

안  조문1. ( )

조문1) 

조문  취   경2) 

제정안  문 술 문 술제 물스태프  문 술 업 종사  , ◦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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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를 하여 문화체  지원센터 및 지원센터에 문 원회 를 설치“ ” ․

할 수 록 하고 

제정안  현행 한 콘텐츠진흥원내  중문화 술산업 종사 들   보호  활동  ◦ 

지원하고 중문화 술  한 심리상담 법률 문 멘토링 프로그램  하고 는 , , , 

중문화 지원센터1)  체계적 고 안정적  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

제정안  중문화 술산업  공정한 업질서를 조성하고 중문화 술  보호를  ◦ 

한 전담 나 조직  체계적 고 종합적 지 못해 어려  겪고 는 현실  반 한 것

로 그 필 성 내지 법적 가 

시행령 안 에서 규정할 사항2. ( )

 ◦ 문화체  지원센터 및 문 원회  설치  등에 필 한 세 사항  규․

정하 록 함.  

중문화 술산업에서  공정한 사항 등 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안에 라  조  - 

정 또는 중문화 술  보호를 한 서비스 사항 등  체계적 로 지원하  한 필

한 세 사항  규정하 록 함. 

시행령 안 및 해설3. ( ) 

지원센터 조직 및 1) 

가 시행령 안) ( )

1) 대중문화예술 지원센터 년 월 방문 http://www. .kr/intro/intro.jsp(2012 2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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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조항  격) 

문 술  보  하여 원  조   업무에 한 필 한 사 

항  규정하고 

다  ) 

라 해) 

동 시행 안   ( ) 문 술   스태프  보  한 내  제 조사 공정거, 

래 폭  등 피해 상담  적 원 업무 폭  등   한 전    , , 

업무 등  필 한 사항에 한 내   규정함

원 내  문 원    2) 

가 시행 안)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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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조항  격) 

원  정책수  원  하여 문 원    에 한 필 한 사항   

규정하고 

다  ) 

라 해) 

동 시행 안   ( ) 문 술산업 정책 수  종합적  원하고 업무  적 수행, 

 하여 문 술산업  학식과 경험  한 들  문 원  하고 정, 

책 원  체계적  하고 적  전문   하여 문 원 내에 야  , 

원  들 수 게 하

실태조사 안 제 조III. ( 18 )

안  조문1. ( )

조문1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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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  취   경2) 

 사  연습생과 망생  상  한 행 사  행각 등  문제  해결하  , ◦ 

한  매  허약한 실정 고  연 사는 약 여 개 나 실제는 여 , 500 , 1,000

개 정  사가 동하고 는 것  추정 고 만 행 제 상 가수  연, ·

 등 연  하고  제 하는 연 사에 한 다  규정  없, 

어 체적  산업 실태 파악  어 다는 문제점   

라 제정안  문 술산업  조   공정한 거래  문 , , ◦ 

술산업  정책  과적  수  하여 문 술산업  문 술산업 종

사 에 한 실태조사  실시할 수  함

문 술산업 종사  공정한 처 에 한 실태  문 술산업  정책 수 ◦ 

  시행  한 초 료  하  하여 실태조사  적  하는 조  

해 . 

청 년 문 술 망생  각종 스팅  해 뷔  하고  할 해당   - , 

사  매니저가 제  동하고 는  할  없었 나 앞 는 문 술, 

산업 원 에 문 하  사 정보  매니저 시스  해 공신  는 정DB 

보  제공  수  

 

시행 안 에  규정할 사항2. ( )

문 체  실태조사  상  등에 필 한 사항  규정하  함.․

시행 안  해3. (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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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술산업 등  실태조사1) 

가 시행 안) ( )

나 조항  격) 

문 술  보  하여 원  조   업무에 한 필 한 사 

항  규정하고 

다  ) 

라 해) 

동 시행 안   ( ) 문 술산업  종사  공정한    종사  

한 상  등  파악하여 문 술   스태프  공정거래 폭  등  피해  , , 

한 정책  제  개  한 초 료  하  하여 정 적  실태조사  적 근거

 하 고 실태조사  상 한 내 에 해 는 원  정할 수  규정함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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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술 업  신고 안 제 조IV. ( 26 )

안  조문1. ( )

조문1) 

조문  취   경2) 

늘날 가수 연  등 한 스타  출해 내는  연 사  는 문“ ”◦ 

술 업에 한 제 상  규정  미 하여 적정 수  스 제공과 출 능

 갖추  한 사업  가가 상 고 는 상

  사한 능  수행하는 업종 업안정  규 상  료 업 개“◦ 「 」

업 과 근 공 사업  나 문 술 업  특 과 문 술  적” “ ” , 

 등  고 할  문 술 업   달  특 한 주에 하는 것  판단 .

료 업 개업   간  고 계약   알 하는 업  해 - ‘ ’ , 

문 술 업  알 하는 문 술 과 문 술제  간  연 역공 계

약  노동 계 상 고 계약  해 하  어   “ ”

근 공 사업  근 공 계약에 근  타 에게 사 하게 하는 사업 나 - ‘ ’ , 



- 18 -

문 술  특 상 그 적 가 근 에 해당 다고 보  어   

문 술 업과  사업종  < >

 제정안에 는 문 술 업 신고제  하여 정한  격 건  갖춘 “ ” , ◦ 

에 한하여 문 술 업  할 수  하고 신고  정한 문제  생, 

시킨 사업 에 해 는 신고취 나 업정  등  규제가 가능하  하고 

문 술 업에  신고제  함  해당 야  업  하여 문◦ 

술  또는 문 술제 에게 생할 수 는 당한 피해  사전에 할 수 

는 점에  적 가 

적  공  사업 가 문 술 업  수행함에 라 연 산업  신 과  - , 

스  향상  할 수 

사업  문제행 에 해 업정  같  행정제  조 가 가능하게 업계  - , 

스스  투  제고하  하는  과  할 수 

신고 료  함  문 술산업  실태파악과 정책수  조사  내실 가 가 - 

능하고  탕  문 술산업 원정책  보다 원 하게 추  수  , 

안 에  규정할 사항2. ( )

적 건  내  하  ① 

 수정안에  신고 건  에 접 규정하는 것     가능  ◦ 

보하  한 것 나 향  문 술산업 야  체   역량  어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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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술 업에 한  가 필 한 경 에 하는  한계가  수 , 

러한  고 하여 수정안에 는 문 술 업  문 술 업에 - 4

년 상 종사한 경  건  폐 한 것  보

 어 안에 는 문 술 업 신고  경신고  하여 제출하여야 -  

할  체적 종  규정 어 는  포함한 필   등  과 에 ,  정

해야 할 것  판단

 

 사항1) 

가 신고신청  또는 경신고신청) 

본적  안 제 조 문 술 업  신고 에  문 술 업  하 는  26 ( )

는 문 체 에게 신고 경신고 포함 하여야 하고 에  신고 또는 경신( )

고  하 는 는 문 체  정하는 신고신청  또는 경신고신청  제출하

 하고 라  그 신고 경신고 신청  적  내  문 체  . ( )

정하는 규정   필 함

나 신고  경신고  절차  신고   등에 필 한 사항) , 

안 제 조    등 등본  경 에 한한다 사업  신고  사26 ( ), ◦ 

본 어 신고  경신고  절차  신고   등에 필 한 사항  , , 

 정하여야 함 

라  신고신청  에 에  규정    신고  과 한 본적  사- 

항  담당공무원  절차에 한 사항  포함 어야 하고 경신고  경  그 , 

 신청절차가 다  만큼  규정  정할 필 가 

집행  하여 필 한 사항2) 

안에  하고 는 내  에 체적  집행  해 신고  실 훼  ·◦ 

한 에 한 규정  필 할 것 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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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 해3. ( ) 

1) 문 술 업  신고 등

가    안) ( )

안[ ]

  

안[ ]

나 조항  격) 

 시행 안 제 조 문 술 업  신고 등  안 제 조  집행  시적 00 ( ) 26◦ 

에 라 본적  신고  제출과 담당 공무원  무  과하  해 필 한 

조항 라고 할 수 러한 무 수행  해 해당 사업 에게 제출   등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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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 할 수 는 근거가  수  

다 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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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해) 

안 제 조에 는  문 술 업  하 는 는 문 체 에게 신고26◦ 

경신고 포함 하여야 할 것  규정하고 신고  절차  신고  에 한 사항( ) , , 

  하고 므  신고에 필 한   정하여야 함 , 

 신고에 필 한 는 안 제 조에  미 정하고 는 사항 신청   - 26 , 

에 등 등본  경 사업  등  사본  시하 그 에 다  ( ), , 

에  적  하고 는 사항  업  차계약  사본 차한 경( )

 제출  규정함

는 실제  문 술 업  수행  해 업 가 실 해야하고 할 행정 - , 

 업   정보  파악해야 할 필 에  최 한  규정  삽 한 것

또한  안에  하고 는 사항  아니나 전 정  제 조 공동  행정정, 38 (◦ 

보 제 항에 라 행정정보 공동  하여 공동  할 수 는 행정정보  ) 1

민원사항 등  처  하여 필 한 행정정보  담당공무원  하여  하는 절차  

거  함 

2) 경신고  절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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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안)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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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조항  격) 

안 제 조에  신고절차   경신고  절차  하  하고 므26 , ◦ 

경에 필 한 주 사항  경내  무엇 가 적시  필 가  , 

는 신고  제출과 찬가  담당 공무원  무  과하  해 필 한 조◦ 

항 라고 할 수 러한 무 수행  한 집행규정  격  가 고 , 

다 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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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해) 

단  시행 안 제 조에  신고   사업 가 신고사항  경  는 경00 , ◦ 

안 제 조에  경  경 에  신고 무  과하고 므 경사항에 맞는 경신26 , 

고에 필 한   절차규정  필 함

 해  경사 가 시 어야 하므 한 사항에 경  는 경 최- , , 

한  규정  업  경  경 에는  또는 원  경  말하  ( , 

제 조에  업  승계에 한 업  경  경 는 제 한다 과 업   30 )

경  시함

경신고는 미 신고   사업 므 경신고에 필 한 는 존  신고  , ◦ 

에 본적   등 등본  경 에 한한다 사업  등  사본 업, ( ), , 

 차계약  사본 차한 경 에 한한다  제 항에  정한 사항  하는 ( ), 2

 하고 그  경사항  하는  추가하여 탄 적  경신고가 루어  , 

수  담당공무원  판단여  남겨

또한 신고절차에  찬가 전 정 상  행정정보 공동  한 절차  , ◦ 

거  함 

신고  절차  하여 신고 또는 경신고  공 적  사항 행정청에- , , 

게 신고 무  과하는 한편 신고  실 또는 훼 는 경 에 한 절차규정, 

 하 다  한 신청  양식  에   하는 것  규정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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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술 업   안 제 조V. ( 29 )

안  조문1. ( )

조문 1) 

조문  취   경 2) 

문 술산업  양적  에 라  종사  전문 과 능  개  한 ◦ 

적 제 적  하는 것  함·

특  문 술 업 가 본  한 문 술산업과  제   규◦ 

정  수하고 문 술산업  공정한 업  하  하여 다양한 양  

 실시할 수  규정하고 

본 규정  문 술산업  건강한 전  해 문 술 업 가 업무  ◦ 

한 정한 격과 건  갖출 수   제공할 수 는 근거가 고 

다만 제정안에 는 문 술 업  신고제  규정하  신고  한 문 술, ◦ 

업 에 하여 적    수  규정하고 는  미참가 등, 

에 한 제  규정  보 하여 규정  실  보하는 안  검 할 필 가 

문 술 업 에 한  하여  정하는 전문   또는 ◦ 

 등에 탁할 수  하  그에  정적 원  가능하  하여 문 술

업 에 한 가  원 근거  하고 

과  체적  사항에 해 는 시행규 에  규정하  하고 ◦ 

➀

➁

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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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안  안 에  규정할 사항2. ( ) ( )

시행 안 1) ( )

제정안에 는 문 술 업 에 해 실시하는  내  본  내◦ 

과 수사항 문 술산업  공정한 업  조 에 한 사항 에 체적   , 

사항   정할 수  하고 

시행 안 에 는  내 과 하여 본적 고 체적   정하여야 함 ( )◦ 

문 술 업  한  정  한  체적  제시하여야 하◦ 

정신청  제출   절차 등에 하여 시적  규정할 필 가 , 

에 한 정  취 하는 경  그에  공시  등  시행 안 에  규정하( )◦ 

고 다.

안 2) ( )

문 술 업 에 한  간  수 내 에 한 에  , , ◦ 

정적 원   정취   업무정   등에 하여 안 에  체적( )

 정하  규정하고  

시행 안  해3. ( ) 

시행 안 1)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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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항  격 2) 

가 문 술 업  내) 

제정안에  한 문 술 업 에 한  본 과 내  체  ◦ 

시키고 

나 문 술 업  한  정  등) 

문 술 업  하  한  정하  한 체적   하여 ◦ 

정  경 신청  한 절차  건 그 고 정 취  등에 하여 시행 안 에  ( )

체 하고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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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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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4) 

시행 안 에 는 제정안에  하고 는 문 술 업  한  내( )◦ 

 본 틀  제시하고  하  한  정하  한 체적   제

시하고 

 정  한   신청 절차  규정하고 정    , ◦ 

충족시키  할 경 에는  취 할 수  규정하고 

안  해4. ( ) 

안 1)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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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항  격 2) 

문 술 업 에 한 에 하여 시행 안 에  정하  않  체적 고 ( )◦ 

적  사항에 하여  등  제시하고 

간  수 내   참여 여 에 한 정적 원  , , , ◦ 

 정취   업무 정   등  여 에 해당함

 

  3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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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4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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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술 업 에 한  실시함에 어 체적  시  수  안 에( )◦ 

 정하  상 에 하여는  전에 하  규정하고 , 7

문 술 업 가 득 한 사 가 는 경 에 한해 업  책  하여◦ 

  참여가 가능하  규정하고 

정  에 하여는 경  전  또는  원할 수 는 근거  하◦ 

 그 원 항 에는 강사료  수당    등  포함  시하고 

  충족시키  한 경 에는 정 취   업무 정  시킬 수  ◦ 

그 체적    정하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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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 >

별지  식[ 0 ]

지        : 

술 업   지

   칭    1. :

     2. :

 재지    3. :

    

술산업  지원 「  항   동  시 행 령  29 2 00」  

항 에  라0 로 지 합니다 .

              

    월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    직( )

보 용지210 ×297 , ( (1 ) 120g/ )㎜ ㎜ 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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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 식[ 0 ]

( 쪽)

술 업  한 
지 신청□ 

변경신청□ 

처리 간

30

지

신청

신청

단체·①

립 도  ( )   월  (    )
②

단체 재지·③

주  포함  ( )

                        ( :                  )

 주                       ( :            )

신청

내역

 칭④ ⑤

 재지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:               )

 개⑦

변경신청 

( □에 해당 

사항 √ 시 )

변경 사항 변경 변경후

 칭□ 

□  

 재지□ 

과   내용□ ※동 사항  내용  비  과   내용 운 계 에 재1.

경비 산 내역□ 동 사항  내용  비  재 운 계 에 재2. ※

    

술산업  지원  항  29 2「 」 동  시행령  항에 라 00 0

술 업  한   
지 □ 
변경 □  신청합니다.

    월    

신청             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)

  체   귀하 

  비< >

 지 신청  경우1. 

가 과   내용 운 계  . 

나  . 과  운 실   수 원 보  재한 

라 시   비 보   재한   . 

 변경신청  경우2. 

가 변경사항  하는   . 

용지 재 용210 ×297 , ( 60g/ ( ))㎜ ㎜ ㎡



- 37 -

조 대 문화 술기획업자를 00 (

위한 교육기관의 지 기 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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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 승계 안 제 조 VI. ( 30 )

안  조문1. ( )

조문1) 

조문  취   경2) 

안 제 조는 미 신고  고 동  하고 는 사업 가 그 업  양 하거나 30◦ 

사망 또는  합병 등  그 승계가 는 경  상정하고 해당 사업  적, 

 하  해 신고 무  규정한 것  볼 수 

러한 경  등 과는 달  단순  신고하는 것  무  다하는 것  해 할 수 -  

안 에  규정할 사항2. ( )

안 제 조에  시적  하 에 한 사항  없 나 집행  하여 필 한 30 , ◦ 

사항 업승계  신고 절차 등에 한 규정  필 함, 

양  상  등  한 승계에 필 한  신청  등에 한 내  에  ◦ 



- 39 -

정할 필 가 

안  해3. ( ) 

가 안 업승계) ( ) : 신고 절차 

나 조항  격) 

동 시행규 안  안 제 조에  하고 는 않 나 신고절차  해 필 한 집30 , ◦ 

행규정  신고절차가 원 하고  루어  수 는 근거규정  격  가짐

다 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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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해) 

동시행규 안에 는 안 제 조제 항에  업  승계 신고  하 는 에30 2◦ 

게  제 식  신고 전 문   신고  포함한다  하여 제공하고00 ( ) , 

에 필 한  각 해당 사 에 맞 양 상  등  한  신고   승계,  ㆍ

 할 수 는 양  경 에는 양 양수  할 수 는  사본과 , ㆍ

양  주민등  등 공공  행한 본   가능한 신  사본 양 양수( ㆍ

 함께 문하여 신고하는 경 에는 제 한다 상  경 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), 

계등  등 상  할 수 는 그 에 해당사  업   승계, 

하  할 수 는  규정함

는 다  참고 에  정하고 는 가  본적   공 적  한 것◦ 

 타   시행 시행규 에  제시 고 는 내  정 하여 본적  사항, 

만  규정하는 식  취함

업 폐업  개  신고 안 제 조VII. · ( 31 )

안  조문 1. ( )

조문 1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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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  취   경2) 

안 제 조는 문 술 업 가 업 폐업 또는 업  업 개 등  수행( ) 31 ·◦ 

과정  동사항  는 경  할 행정청에  그  파악할 수   당사 들

에게 신고 무  과하고 

는 신고  한 업계  행정정보 파악  한 적과 찬가 신고  사업 들  - , 

동사항  파악하고 업계  적   한 규정 라 할 수 

안 에  규정할 사항2. ( )

문 술 업 가 업 또는 폐업하거나 업  업  개하고  할  업·◦ 

폐업 업 개 등  신고절차   정하고 러한 절차  거  않  사업, , 

에 한 사실 과 말 에 한 사항   규정  필 가 

안  해3. ( ) 

업 폐업 업 개 신고 절차1) · ·

가 안) ( )



- 42 -

나 조항  격) 

동 시행규 안  안 제 조에  시적   사항  업 폐업 업 개 신( ) 31 · ·◦ 

고  한 절차에 한 조항 해당 업계   적  파악하  한 근거규, 

정  격  가짐

다  ) 

라 해) 

 제 조제 항에 라 업 폐업 업 개 신고  하 는 경  상정하여  제31 1 · · 00◦ 

식  하고 해당 업 폐업 업 개신고 에 존  신고  첨 하여 문 체, · ·

에게 제출하  함 다  에  공 적 고 본적  내 만  담는 , 

것  규정함

말  등2) 

가 안)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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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조항  격) 

동 시행규 안  안 제 조 제 항에 라 사실상 폐업  하고  신고 어 는 사업31 2◦ 

  정 하  해 사실   말  할 수 는 근거규정  격  가짐

는 개  사업 들  업경 상  악  등  사업  할 수 없는 경  적하- 

는 경 적  신고업체  남게  경   피해 가 생할 것  하고, , 

 공 해당 업체  상  알 수  어 한 사 에 하든 폐업할 경 사업 에게 , 

행정 청에  할 무  는 근거규정  격  가짐

다  ) 

라 해) 

할 행정청  문 체   제 조제 항에 라 문 술 업 가 해31 2◦ 

당 업  차계약  종료 었거나 할 무  등에 폐업신고  해 업  실제 , 

폐  여   할 수  하 해당 사실    경  신고사항   , 

말 할 수  함

또한  신고사항  말 하 는 경 에는 행정절차 상   처 에 해당 는 ◦ 

것 므 미  사업 에게 하  하고 게시판과 넷 페 에  상 고, , 20

하여 해당 사업   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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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정  안 제 조VIII. ( 32 )

안  조문1. ( )

조문1) 

조문  취   경2) 

안  문 술 업 가 경신고  하  않거나 결격사 에 해당 는  고◦ 

한 경  등 정한 경 에 문 체  업정  할 수 는 행정제  처 에 

한 규정  

안 에  규정할 사항2. ( )

안  문 술 업  업정  사  업정  하여 업  계 한 “

경  그  정 가 한 경  규정하고 업정   하여 업  계” , “

한 경  업정  사   하나  규정하고 다 그러나 문 술 업 가 ” . , “

업정   하여 업  계 한 경  행정적 제   필 함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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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업정   하여 업  계 한  정  경 에 라 다시 문, ◦ 

술 업 업정  조 가 취해 는 그 판단 에 하여  체적  규정  필, 

함

라  적  안 제 조제 항  제 항에  업정 에 한 행정처  - 32 1 2

  정할 필 가 

안  해3. ( ) 

1) 행정처   등

가 안) ( )

나 조항  격) 

 시행규 안  제 처 에 한 체적  행정처  시적  근거규정  ◦ 

량  격  가짐

다  ) 

라 행정처  제시) (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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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 [ 00] 

행 처  통령령 항 련( 00 1 )

1. 

가 상  행  한 에는  병합하여 처 하  경우 그 행  처  . 2 , 

  업 지에 해당하는 에는 가  한 지처 간에 나 지 지처

간    하여 처 한다 다만 개월  과할  없다2 1 . , 6 .

나 행 처  차가 진행 에 복하여 동  행 개별  사항과 행 처  . (

 동 한 경우  행  말한다 하 같다  하는 경우에는 마다 행. )

처   씩 하여 처 한다 다만 개월  과할  없다2 1 . , 6 .

다 행  차 에  행 처   행  한 날  근 년   . 1

동안 동 행 로 행 처   경우에 한다  경우  행 처. 

로 한다.

라 같  날 동 행  사항  는 경우에는 같  행 로 본다  . 

마 근 년 동안 차 또는 차  처   후 다시 동 행  하다가   . 1 3 4

어 처  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별 에  처  하여  지 아니한 경우에

는 개월  업 지처  하고 개월  업 지처   가 또다시 동 행6 , 6

 하  업  폐쇄처  한다.

행 가 고 나 한 과실  아닌 사 한 주 나 로 한 것 로   . 

는 경우에는 그 처     안에  감경하여 처 할  다2 1 . 

사 업 지처 간 월  로 보 감경처 하려는 경우  업 지 간  산  . 1 30 , 

할   미만  처 간에  한다1 .

개별2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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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안에  업정   하여 업  계 한 경 에 문 체  다

시 업정  할 수  규정하고 는 , 경  미 업정  처  과  상태에   

같  내  행정제 가  과 는  는  에 한 업정 간 해   

존 업정  간에 새  업정  간  한 것  보아야 할 것 존 업, 

정  처  고 새  업정  처  루어 는 것  보아 업정  간  

산하여야 하는 가 논란   수 나 제처  실  보  해 전  해, 

해야 할 것  판단

 ◦ 다만 본고  고찰  어나는 것 는 하나 , , 다    고 하여 

문 술 업 가 업정   하여 업  계 한 경 에는 문 체 

 신고취  할 수  하거나 업폐 조  취할 수  안  수정  , 

필 한 것  보

업정  하여 업  하는 에 한 제  [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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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절 보  3

수수료 안 제 조 I. ( 35 )

안  조문 1. ( )

조문 1) 

조문  취   경2) 

안 제 조는 행정업무 처  한 적 수수료 징수에 한 근거규정 35◦ 

안 에  규정할 사항2. ( )

 문 술 업  신고 또는 경 신고시 징수 는 수수료 액  에  규정 어야 ◦ 

함

안  해3. ( ) 

수수료1) 

가 안) ( )

나 조항  격) 

 시행규 안  안 제 조  시적 에 라 본적  신고절차시 는  35◦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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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경  수수료징수  근거규정  

다  ) 

라 해) 

참고가  수 는 다  에  수수료 과 에  살펴 볼 주 역시 체 시(◦ 

업 등 등에 한 수수료징수 조  제 조 또는 게 산업  제 조 수수료 보2 , 41 ( ) ), 

 경  신고신청  경  만원 경신고신청  경  사안에 라 만원  만원  징5 , , 3 2

수규정  고 는 것  보아 여 는 상  징수료  하한 가  적  액  , , 

만원 신고 만원 경신고  책정함5 ( ), 2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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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주 역시 체 시 업 등 등에 한 수수료징수 조< : >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┬────┐

                 단 액 원( )│         │ │ │

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┼────┤

골프 업  스키 업        1.│ │    │        │
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│        │

가 사업계 승  신청        건 . 100,000 │  │ │ │
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│        │

나 사업계 경승  신청    . 30,000 │  │ 〃 │ │
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│        │

다 등  신청                . 50,000 │  │ 〃 │ │
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│        │

라 경등  신청            . 30,000 │  │ 〃 │ │
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│        │

타 등 체 시 업         2.│ │    │        │
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│        │

가 사업계 승  신청        . 50,000 │  │ 〃 │ │
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│        │

나 사업계 경승  신청    . 20,000 │  │ 〃 │ │
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│        │

다 신고 신청                . 30,000 │  │ 〃 │ │
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│        │

라 경신고 신청            . 20,000 │  │ 〃 │ │
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│        │

신고체 시 업              3.│ │    │        │
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    │        │

체 시 업신고 또는 경신고 10,000 │  │ 〃 │ │
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┴────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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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 수  료 시행규  제 조 [ ( 00 )]

                 

한  탁 안 제 조. · ( 36 )Ⅱ

안  조문1. ( )

조문1) 

조문  취   경2) 

안 제 조는 문 체  필 시 역 단체 나   등에 45 , ◦ 

한  탁  할 수 는 적 근거규정, 

안 에  규정할 사항2. ( )

문 체  역 단체 나   등에  또는 탁할 수 , ◦ 

는 한사항  규정  수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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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 해3. ( ) 

1) 한  탁·

가 안) ( )

나 조항  격) 

행정 한  적  근거규정  격  가짐 ◦ 

라 해) 

동 안  안 제 조에  한   역 단체 에게 할 수 ( ) 36◦ 

 하고 나 강제사항  볼 수 없고 필 시에 할 수 다고 해 므, , , 

제정  초 단계에  체적  한들  하  보다는 앞  시행과정상 필 한 , 

경 에 해당 야  산업 달 상 에 라 할 행정청  문 체  판단 하에 

점 적   할 수  하는 것  람 할 것  보

는 게 산업 에 한  제 조 한  탁 에  문 체  또- 42 ( · )

는 시 사는   규정에 한 한    정하는 에 라 시· ·

사 또는 시 수 청 에게 할 수 다는 규정  고 나 실제 시행 에 는 · · , 

에 한 규정  하고  않  것  해  알 수 

2) 문 술 업  

가 시행 안)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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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 ) 

다 해) 

행정 한  과는 달  문 술 업  에 한 에 어 는 할 청◦ 

 전문적   실시하  곤란한  고 업계  전문 과   고, 

하여 그 한  탁하는  필 할 수 

라  문 체   제 조제 항에 라 문 술 업 에게  -  00 1

실시하 고 하는 경  적  절차에 한 규정  타   같  행정청  

하여  해당 사업  등에게  시행   전  시   내  등  7 ㆍ

시한  상 에게 할 무에 한 규정  고 한편  제 조에 ,  , 00

라 문 체  문 술 업  에 한 한  탁  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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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는 단체 등  정당한 사 없  에 참 하  아니한 에 하여는 문 체·

에게 그 사실  하  함 실시  실  보하는 규정  , 

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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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절 4

과태료 안 제 조. ( 39 )Ⅰ

안  조문 1. ( )

조문 1) 

조문  취   경 2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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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제 조는 사업  등  안 전 에  하고 는 강행규정 등  하는 39◦ 

경  제   행정  실  보하  한 수단  종  과태료에 한 규정  

고  

안 에  규정할 사항 2. ( )

안 제 조제 항 항에  과태료  과  시행  정할 필 가   39 1 ·2◦ 

안  해 3. ( ) 

과태료 1) 

가 안 ) ( )

나  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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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해 ) 

별  [ 00] 

과태료  과 시행령 항 련( 00 1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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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◦ 과태료 과 에 해 는 타 에  제  평  고 하여 적  과태

료산정  하한 에 맞추  하 다  한편 는 안 제정  취   행정처  , 

실 보  하여 상  에 저촉  않는 에 문 술   청 년 보, 

에 한 내  에 해 는 상한  액  산정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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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  < >

대중문화 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
등 등본  경우에 1. (

한한다)

사업  등록  사본  2. 

업  차계약  사본  3. 

차한 경우에 한한다( )

  

등 등본  경우에 한한1. (

다)

건물등 등본 차한 경우로    2. (

건 물   차계약  

 다  경우에 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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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쪽( )※ 

 신청 는 래  같  처리 니다1. .                      

신    청    

처  리    

체 (  
담당 )

신    청
      수

  

     

결    재

   신고  

래 사항에 하시  랍니다2. .

가 업  경우  . (  또는 원 업  재지  변경하고  하는 ), 에

는 변경신청  하여  합니다.

 

나 . 신고  하지 니하고 술 업  하는 경우에는 년 하  징역 2

또는 천만원 하  1 에 처하게 신고사항  변경신고  하지 니하, 

는 경우에는 만원 하  과태료  과할 수 습니다5 .

 

다 업  폐지한 에는 폐지한 날 .   7 내에 신고  납하여  하 신고, 

 간내에 납하지 니한 경우에는 직 말  처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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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[ 00 ] 

술 업 신고

등 록1.             :    

2. ( )  : 

생    월 3.   : 

 등록( )

상4. ( )  : 

5. 업  재지  : 

「대중문화 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항  26 1」 동  시행령 에 00

라  같  게 업  신고  (□ 변경신고   재 합니다) ( ) .□ □ □

     월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체           □



- 62 -

별지 식[ 00 ] 

  쪽( )

신고  재 신청
처리 간

1 
신

청

  ① 

   ( )

주민등록 ②

등록( )

주  ③  ( :       )

신고⑥ 

신고    (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               )

재  사⑦ 

  「대중문화 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에 라  00 00」 

술 업 신고  재  신청합니다.

      월      

신 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또는       (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
체      귀 하

수 수 료
없 

 비< >

헐어 못쓰게  신고 

 신고 는 료로 드립니다 .※ 

쪽  신고 내  참고하시  랍니다 .※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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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쪽( )※ 

신    청    

처    리        

체 술 업 담당( )  

신    청       수

  

     

결    재

   신고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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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문화 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
신고1. 

등 등본  경우에 한  2. (

한다)

사업  등록  사본  3. 

업  차계약  사본 차  4. (

한 경우에 한한다)

그  변경사항  하는   5. 

등 등본 업  변경하1. (

는 경우로   경우에 한한

다)

건물등 등본 업  재지  2. (

 변경하는 경우로  차한 경우에 

건 물   차계약

  다  에 한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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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[ 00 ]

행 처 록

련
 상

( ) ( )
사항

처 내용 

처
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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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식[ 00 ] 앞 쪽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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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 [ 00] 

과태료  과 시행령 항 련( 00 1 )

행 해당 항 과태료

 항  비 지 무  하여 업무상  1. 3 3

알게  비  누 하거나 당한 로 사 한 

 항39 1 1 만원1000

 항  사  무  한 경우 2. 9 1  항39 1 2 만원500

 항  하여 알 료에 해당하는  3. 10 3

액  청 하거나  로 문 에게 지

하여야 할 보  당하게 삭감한 

 항39 1 3 만원500

 항  하여 당한  없  계 4. 14 3

약상 액  지 하지 아니한 

 항39 1 4 만원1000

  하여 허  보  공하거나 허5. 15

 약  한 

 항39 1 5 만원1000

  시 령  행하지 아니한 6. 24  항39 1 6 만원200

  하여  여한 7. 28  항39 1 7 만원1000

 항  하여 신고  하지 아니한 8. 30 2  항39 2 1 만원500

 항  한 문 사업9. 6 2 ( 8

 한 문 사업  포함한다)

 항39 2 2 만원500

 항  하여 계  비치10. 14 1 ․

하지 아니한 

 항39 2 3 만원300

 항  하여 계  공하지 11. 14 2

아니한 

 항39 2 4 만원100

 항  하여 변경신고  하지 아니12. 26 1

한 

 항39 2 5 만원30

 항  하여 업폐업  재개  13. 31 1 ․

신고  하지 아니한 

 항39 2 6 만원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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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2. 

사항 근거 령

행 처

차1 차2 차3 차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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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거짓 그  한 . 

로 신고한 경우

 항32 1 1 업 지

개월6

나 고 로 항에 . 26 1

 변경신고  하지 아니

한 경우 

 항32 1 1 업 지 

10

업 지 

월1

업 지 

월3

업 지

월6

다 에 해당하. 27 3

는  그 사실  알  

고 한 경우

 항32 1 3 업 지 

10

업 지 

월1

업 지 

월3

업 지

월6

라  또는  . 16 20

한 경우 

 항32 1 4 업 지 

월1

업 지 

월2

업 지 

월4

업 지 

월6

마 업 지 령  하. 

여 업  계 한 경우

 항32 1 5 업 지 

월1

업 지 

월2

업 지 

월4

업 지 

월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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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문화 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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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[ 00]

수  수  료 시행규  제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 00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액 원( )

신고 50,000

변경신고 2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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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결론 문화 술산업 전 원  하 령 안3 ( ( ))

제 절 령 단 비 1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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➀

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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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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➀

➁

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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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절 제언2

 

 검 결과 체로 안에  후속 업 로서 령령과 령  규정  절 , ◦ 

차적  내 과 제 처  에 한 사항  주로 담고 에 특 히 론적 로 크게 문

제  만한 점  없는 것 로 보 만 다만  논 가  필 한 사항 로서  가 만 들, 

,  

안  제 조에서 문화 술 획업  업정  사 로 업정 령  하여   - 32 “

업  계속한 경 로서 그  정 가 한 경  규정하고 업정  령  하여 ” , “

업  계속한 경  업정  사   하나로 규정하고 는 문화 술 획업 가 ” , “

업정  령  하여 업  계속한 경  행정적 제   문제 다 안” . , 

에  업정  령  하여 업  계속한 경 에 문화체  다시 업

정  할 수 록 규정하고 는  경  미 업정  처  과  상태에서 같  , 

내  행정제 가 로 과 는 셈  는  에 한 업정 간  해석  존 

업정  간에 새로  업정  간  한 것 로 보아야 할 것 존 업정  처, 

 소 고 새로  업정  처  루어 는 것 로 보아 업정  간  산하여야 하

는 가 논란   수 나 제처  실효성 확보  해 전 로 해석해야 할 것 로 판단, 

본고  고찰  어나는 것 는 하나 다   례  고려하여 문화 술 , ◦ 

획업 가 업정  령  하여 업  계속한 경 에는 문화체  신고취

소  할 수 록 하거나 업폐쇄조  취할 수 록 안  수정  필 한 것 로 보, 

. 

존 안 나경원 원 안 에서는 문화 술 획업에 한 등록제  규정하고  ( ( ))◦ 

에 해 수정안에서는 등록제  경  문화 술 획업에 한 나  규제로 할 수 , 

과 동시에 시 에 한 로 악  려가  고려하여 신고제로 전환하

다 에 라 문화 술 획업  에 한 규정 존 안 제 조 에서 등록한 . ( 36 ) ‘

문화 술 획업 는  아야 한다 는 조항  수정안 제 조에서는 삭제 었고 문’ 29 , 

화 술 획업 에 한  업 서  확 하고 업서비스  적 향상  로 하고 

는 만큼 실무에서 갖는 미  크다고 볼 수  , 

다만 문화 술 획업 에 한 등록제  경  등록한 획업 에게는 드시 규정에  - , 

  수하 록 무화 하고 어  성과 취  살  수 는 신고제, 

로 전환하 서 특히  참여 여  획업  에 맡 는 다 에 참여하  않는 

경  비한 안 나 보 책  없는 만큼 현실적 로 획업 에 한  실효성  어

느 정 로 확보  수 에 해서는 문  들 수 에 없다고 판단   

또한 안 제 조에서 한   역 단체 에게 할 수 록 하고  36◦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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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강제사항  볼 수 없고 필 시에 할 수 다고 해 므 제정  초 단계, , , 

에  체적  한들  시행 에  곧  규정하  보다는 앞  시행과정상 필 한 , 

경 에 해당 야  산업 달 상 에 라 할 행정청  문 체  판단 하에 점

적   할 수  하는 것  람 할 것  보

는 게 산업 에 한  제 조 한  탁 에  문 체  또는  - 42 ( · )

시 사는   규정에 한 한    정하는 에 라 시 사 또는 · ·

시 수 청 에게 할 수 다는 규정  고 나 실제 시행 에 는 에 한 · · , 

규정  하고  않  것  해  알 수 

 ◦ 문 술산업 전 원 안  최종수정안  제시  내   등 제  신고제  전

하  그 규제 내  등 제  규제 내  그  포함하고 어 안  고가 필

한 것  판단

컨 문 술 업  하 는 에게 신고신청  제출하  안 제 조 등 - , ‘ ’ 16

에  규정하고 나 는 신고  신청  하고 는 행정  체계상 단순  신고  , ‘ ’

제출  개정하는 것  람 하다고 보  취 가 등 제  신고제  전 하여 규제, 

 하 는 적 었다 동 안에  규정하고 는 신고  본래  취  살  등 제, 

에  동 한 규제  내 에 한 검 가 필 한 것  보 다 전체 안 체계  고. 

한다  수정안 전  나경원 원안  등 제  규정  체계가 적 가 적다고 판단‘ ’

 




